
1. 서 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1]. 동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2]. 이에 따

라 2006년 4월 10일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순환골재 인증규칙)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3], 동 규칙

에 대하여 가장 최근 개정인 2021년 12월 23일 개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규정 중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상기 규칙이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운영실태조사 등 주요내용이 변경된 16차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 및 정부 업

무방향에 대한 402개 인증업체 등 제반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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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recycled aggregate is governed by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pecific criteria for this certification are 

detailed in the Regulation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a mand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se regulations were initially enacted on April 

10, 2006, and have undergone a total of 16 revisions to date, the most recent being on December 23, 

2021.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vision history of these pivotal regulations pertaining to quality 

certification over the past 17 yea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test revision, which encompasses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those in follow-up management. This analysis aims to aid stakeholders 

in the recycled aggregate sector, including 402 certified companies,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strategic direction for quality certification and to encourag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by bolstering the quality cert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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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연구방법

2.1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연구현황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인증제도 전반에 대하여 Lee et al.[4]은 품질기준 제정 및 인증제도 시행

방안을 연구하였고 Lee et al.[5]은 인증제도의 일부와 관련된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Lee and Lee[6]는 순환

골재 KS인증 및 품질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인증제도 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Jeon[7]은 콘크리트용 순환 굵

은골재 인증사후관리에 대한 서류심사와 시험결과의 관계,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 인증 3차 시험의 타당성[8] 및 콘크리

트용 잔골재 품질인증 사후시험 부적합 사례[9] 및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기준 강화 후 인증시험결과[10] 등을 연구하였는

데 순환골재 인증규칙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도현황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도는 Figure 1과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고시 및 지침 총 5단계의 상하위 법령체계로 구성되

어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최상위 규정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조 순환골재의 정의, 제

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근거, 제36조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근거, 제36조의2 인증의 결격사유 및 제37조 인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1,2],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의 경우 제29조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11]. 동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순환골재 인증규칙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며 제1조 목적에서 제19조 

규제재검토까지 총19개 조항(현행 규칙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순환골재 인증규칙에 상기 법률 등의 근거조항에 따른 구

체적인 품질인증 업무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동 업무절차를 도해하면 Figure 2와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순환골재 품질

인증업무 처리요령｣의 경우 순환골재 인증규칙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서류의 보완 등 총19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12]. 마지막으로 상기 처리요령 제18조에 따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

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세부운영지침｣의 경우 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인증수수료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20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3]. 

Figure 1. Legislative framework governing recycled aggregate 

certification

Figure 2. Procedural flowchart for recycled aggregate 

certification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volution and Key Amendments in the 16th Regulation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741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고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4],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고시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

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15].

2.3 연구방법

2006년 4월 10일 순환골재 인증규칙 제정 이후 2021년 12월 23일 마지막 개정까지의 총16차례 개정에 대하여 개정차수 

및 조항별 개정내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고 전체적인 개정 방향을 살펴보았다. 규칙 개정 시 국토교통부에

서 공고한 개정이유와 조항별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방향을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정내

용이 인증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대폭개정으로 구분하였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득한 업체 또는 인증을 신청

하는 업체입장에서 볼 때 규제완화내용은 업무개선, 규제강화내용은 품질제고, 용어변경 등 실제 변화가 없거나 타 조항 개

정에 따른 부수적인 변경 등은 단순변경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개정이자 가장 많은 부분이 개정된 16차 개정

에 대하여는 변경되는 내용 및 인증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내용

3.1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차수별 개정내용

개정 차수별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단순변경의 경우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 제1차 개정(2006.10.11.) : 업무개선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16].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된 인증신청 자격이 개정 

전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중간처

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추가되어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 제3조(품질

인증의 신청) 제1항의 구비서류 및 별지 제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서에 상기 개정에 따른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가 추가

되었다. 기존 규칙 대비 1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제도적으로는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나,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는 현실적으로 제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장심사기준 등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제

로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Table 1. Key components of the 1st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2. Qualifications for application 1. Construction waste processing company 1. Construction waste processing company

- 2. Waste treatment facility installer/operator

- 3. General waste disposal company

- 4. Waste recycling company

2) 제2차 개정(2007.12.03.) : 단순변경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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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개정(2008.03.14.) : 단순변경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02.29.)에 따라 제2조(정의) 등 11개 조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변경하였다.

4) 제4차 개정(2009.03.11.) : 품질제고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1항 인증신청 구비서류에 생산시설 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순환골재 품질인

증신청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 그 외의 단순변경으로 제5조

(품질인증 용도) 중 도로기층용 삭제,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 인증서 교부 국토부 보고 주기를 개별인증에서 반기 보고로 

변경, 제14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중 품질관리 서류 열람 주체를 국토부에서 인증업무처리기관으로 변경, 제15조(품질

인증 운영실태조사) 중 운영실태조사 주체를 국토부에서 인증업무처리기관으로 변경, 제17조의2(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행정처분 감경 내용을 별표 1 일반기준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관련 별지 및 별표를 개정하였다. 기존 규칙 대비 4차 개정의 주

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구비서류에 시설 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전자는 기존 구비서류인 공정도 보

다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없었고 후자는 시설점검 형태로 정리되어 품질제고와 직결되지는 못하였다. 

Table 2. Principal amendments in the 4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3. Documents for application 1. Production facility layout, process chart 1. Production facility layout, process chart

- 2. Operating regulations

5) 제5차 개정(2010.07.21.) : 업무개선

제15조의2(품질관리 우수사업장) 내용을 신설하여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시정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우수사업

장으로 인정 및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업무개선하고, 별지 제3호 품질인증서 교부현황 및 우수사업장 인정현황 보고서식 

등을 개정하였다[18]. 기존 규칙 대비 5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도입 6개월 후 

6차 개정 시 유효기간 자체가 폐지되어 기간 연장혜택이 없어지고 우수사업장 제도도 폐지되어 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Table 3. Principal amendments in the 5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15-2. Exemplary company - Designation procedure for exemplary company

6) 제6차 개정(2011.01.27.) : 대폭업무개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된 인 ․ 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

기간(3년)을 폐지하였다[19].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제1항의 인증기간을 삭제하고 제13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조

항을 삭제하였으며, 인증기간 연장 대상인 우수사업장 인정 관련 제15조의2 조항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인증서 서

식의 인증기간 등도 삭제하였다. 기존 규칙 대비 6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품

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항구적으로 인증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품질인증수수료,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부담을 없앤 대폭 업무개선이었다.

Table 4. Principal amendments in the 6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13. Certification validity period 3 years from certification date -

Article 15-2. Exemplary company Designation procedure for exemplary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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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 개정(2012.12.12.) : 품질제고

제12조(품질인증서 재교부 및 재심사) 제3항에 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재심사 시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

을 명시하고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제2항에 운영실태조사 시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

였다[20]. 또한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조항에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인증반납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

화하였다. 기존 규칙 대비 7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는 동 개정 이전에도 수

행하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어서 실제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은 아니며, 인증 반납 제한은 반납 사례가 적어 품질

제고에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Principal amendments in the 7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12. Reissue / Re-examination - Re-examination process

Article 16-2. Certification waiver - Certification waiver process

8) 제8차 개정(2013.03.23.) : 단순변경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03.23.)에 따라 제2조(정의) 등 8개 조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

로 변경하였다.

9) 제9차 개정(2013.12.30.) : 단순변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07.16.)에 따라 3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하는 조항인 제19조(규제

의 재검토)를 신설하였다.

10) 제10차 개정(2014.05.22.) : 단순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358호, 2014.05.22.)에 따라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3항 시험기관 

중 품질검사전문기관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변경하였다.

11) 제11차 개정(2014.08.07.) : 단순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08.06.)에 따라 별지 제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하였다.

12) 제12차 개정(2015.12.04.) : 업무개선

제12조(품질인증서 재교부 및 재심사) 제1항의 재교부 신청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생산시설의 증

설 또는 동등이상 교체는 시설변경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21]. 기존 규칙 대비 1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시설 증설 등의 재심사 제외는 최근 16차 개정 시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거치는 재심사 절차가 

폐지되었기에 이제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Principal amendments in the 12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12. Reissue / Re-examination 1. Application deadline : 10 days 1. Application deadline : 30 days

- 2. Re-examination excep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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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3차 개정(2020.03.18.) : 단순변경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414호, 2019.04.30.)에 따라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3항 시험기관 중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였다.

14) 제14차 개정(2021.08.27.) : 단순변경

일본식 용어 수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서 시설현황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변경하였다.

15) 제15차 개정(2021.09.17.) : 단순변경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03.16.)에 따라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3항 시험기관 중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였다.

16) 제16차 개정(2021.12.23.) : 대폭업무개선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1항 인증신청 구비서류 제4호의 품질관리전담 인력 중 ‘전담’을 삭제하여 품질관리담당자가 환경

관리담당자 등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2]. 또한 제12조(품질인증서 재교부 및 재심사) 제3항에서 재심사 시 신규 인증

신청 시와 동일하게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 실시토록한 절차를 폐지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공정도 및 공인성적

서 등을 구비하여 단순한 서류 절차를 통하여 재심사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항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제3항 서류가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 품질인증서 재교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업무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아울러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제1항의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전년도 운영실태조사 품질시험 부적합에 따른 보완 또

는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외에 운영실태조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국토교통부에서 시정명령하는 대신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인증업자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조치 후 인증업무처리기관이 

품질시험하여 보완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존 규칙 대비 16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Principal amendments in the 16th regulatory revision

Revision article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rticle 3. Documents for application Dedicated quality manager Concurrent quality manager

Article 12. Reissue / Re-examination Factory inspection & quality test Related documents check

Article 15. Ex post facto management - Exemption if eligible for previous year

Nonconformity checker : government Nonconformity checker : certificate authority

4. 인증규칙 개정내용 고찰

4.1 개정 전반에 대한 고찰

규칙 제정이후 16년 간 적지 않은 횟수인 1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

면 업무개선 개정이 5차례(1차, 5차, 6차, 12차 및 16차), 품질제고 개정이 2차례(4차 및 7차)였고 나머지 9차례(2차, 3차, 8차

∼11차, 13차∼15차)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변경으로 실제 의미 있는 개정은 전체 16회 개

정의 절반에 못 미치는 7차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 개정내용을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으로 분류하

여 나타내면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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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across versions 

Revision version Changes Revision version Changes

1 Improvement 9 Simple changes

2 Simple changes 10 Simple changes

3 Simple changes 11 Simple changes

4 Quality enhancement 12 Improvement

5 Improvement 13 Simple changes

6 Significant Improvement 14 Simple changes

7 Quality enhancement 15 Simple changes

8 Simple changes 16 Significant Improvement

4.2 업무개선 개정에 대한 고찰

1차, 5차, 6차, 12차 및 16차 개정이 업무개선 개정에 해당하는데 5차례의 개정 중 인증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

가 있었던 6차 및 16차 개정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대폭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1차, 5차 및 12차 개정에 대

하여 살펴보면 1차 개정의 경우 인증신청 자격에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을 추가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는 제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장심사기준 등을 충

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402개 인증업체 모두 예외 없이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 인증을 득하였다. 5차 개정의 경우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시정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우

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6개월 후 6차 개정 시 유효기간 자체가 폐지되

어 기간 연장혜택이 무의미해지면서 우수사업장 제도도 폐지되어 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12차 개정의 경우 시설의 증

설 또는 동등이상 교체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는데 최근 16차 개정 시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거치는 

재심사 절차가 폐지되면서 재심사 제외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인증업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폭 업무개선은 6차 및 16차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6차 개정(2011.01.27.) 시 국가경쟁

력강화위원회의 인 ․ 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 3년이던 유효기간을 전면 폐지하여 품질인증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항구적으로 인증이 유지되도록 규제 완화하였다. 품질인증수수료 352만원(시험비용 미포함), 

각종 신청서류, 사업장심사 및 2차례의 품질시험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증업체의 부담을 모두 없앤 

매우 실효성 있는 대폭 업무개선이라 볼 수 있다. 16차 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장을 나누어 후술하였다.

4.3 품질제고 개정에 대한 고찰

4차 및 7차 개정이 품질제고 개정에 해당하는데 두 경우 모두 인증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개정의 경우 구비서류에 생산시설 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시설 

운전 부분은 이미 구비서류이던 공정도 보다 비중이 적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고 관리규정 부분은 시설점검 형태로 정

리되어 품질제고와 직결되지는 못하였다. 공정도에 파쇄시설 및 분쇄시설이 구체적인 명시되고 혼합비 등 공정관리내용도 

명시되며 인증서 교부 시 공정도가 유일한 첨부물이기에 순환골재 생산 및 관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규정보다 공정도

의 비중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차 개정의 경우 시설변경 재심사 시와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시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인증반납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재심사 또는 운영

실태조사 과정의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는 동 개정 이전에도 수행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품질관

리를 강화한 것은 아니며, 인증 반납 제한은 Table 9와 같이 전체 인증 626건 대비 반납 사례가 적어 품질제고에 큰 의미가 있

다고 보기는 힘들다하겠다. 또한 16차 개정 시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거치는 재심사 절차 자체가 폐지되면서 재심사 관

련 7차 개정은 더욱 의미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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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stances of certification withdrawal 

Year

Certification withdrawal product
2018 2019 2020 2021 2022

Aggregate for road construction 2 2 3 1 -

Coarse aggregate for concrete - - 1 1 1

Fine aggregate for concrete 1 - 4 - 4

Aggregate for asphalt concrete 2 - - 1 -

Total 5 2 8 3 5

4.4 최근개정에 대한 고찰

16차 개정(2021.12.23.)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마지막 개정으로 16차례의 개정 중 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20.07.30.) 

이후 개정까지의 의견수렴 및 검토에 최장기간이 소요된 개정이다. 소요된 기간이 긴만큼 인증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많았는데 담당자 겸직허용, 재심사 절차간소화, 실태조사 면제확대 및 보완확인 절차간소화 이렇게 4가지 내

용이 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품질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하였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득하기 위한 최

소 요구인력은 Table 10과 같이 관리책임자, 품질담당자, 환경담당자 및 안전담당자 총4인이다. 이중 품질담당자는 폐기물

처리기사 등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을 보유한 동시에 순환골재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환경담당자는 해당 자

격증 또는 경력증명을 보유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품질담당자와 환

경담당자는 요구되는 자격조건이 있고 종전에는 전자와 후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두 담

당자를 모두 채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였고, 환경담당자에 대한 혼선도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다. 부연하면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는데 요구되는 인력은 환경담당자 1인 뿐인데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하여 유사한 자격

자 1인을 더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현실적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환경담당자가 

주 인력인데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으로 동 인력이 품질담당으로 대응하고 명목상 환경담당을 타 직원으로 제시하는 모순

이 있었다. 이에 16차 개정에서 상기 담당 간의 겸직을 허용하여 업체의 부담과 환경담당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였다.

Table 10. Manpower requirements

Required manpower Qualifications Required number of people

General manager - 1

Quality manager Certificate or Experience and Education 1

Environment manager Certificate or Experience 1

Safety manager - 1

둘째, 재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기 인증된 순환골재의 생산시설 변경이나 이전 시 재심사 대상이 되며 순환골재 인

증규칙 제12조 제1항의 재심사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Table 11과 같이 지속적으로 재심사가 진행되어왔는데, 서류보완, 사

업장심사 및 2회의 품질시험을 거쳐 인증을 득한 기존 인증 건에 대하여 시설 변경을 이유로 신규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서류구비, 심사 및 2회 품질시험까지 실시하는 재심사 절차는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여왔고, 재심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기존 인증에 대한 처분 또는 시설 원상복구 여부 등의 후속 절차가 불분명한 제도적 미비점도 있었다. 이에 

16차 개정에서 기존 재심사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설 변경 이후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공정도 및 공인성적서 등

을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절차와 동일하게 서류 확인 후 인증서를 재발급

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인증업체의 경우 종전의 재심사 수수료(352만원, 시험비용 미포함), 서류준비 및 2

회의 품질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제도적으로 보면 재심사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시 발생하던 혼선 대신 공인성적서로 

품질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서류적인 재심사를 진행하고 차기 운영실태조사 시 재확인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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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ases of certificate reexamination 

Year

Reason for reexamination
2016 2017 2018 2019 2020

Change of production facilities 4 5 5 10 15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2 5 6 2 4

Total 6 10 11 12 19

셋째,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순환골재 인증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업무처리기관은 인

증업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품질인증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하여야하며, 조사면제 대상은 조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장심사를 실시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면제 기준시점이 기존 심사 연도가 아닌 조사일로 되어 있어 전년도 

마지막날 심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차기년도 면제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에

서 지정한 인증업무처리기관 한곳의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626건의 인증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속

적인 장기출장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상에 전년도 운영실태조사 품질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를 추가하여 실제로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626건의 품질인증 중 3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 품질시험 합격률이 약90%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격년으로 운영실

태조사를 받게 되는 큰 폭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넷째,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시 품질시험 부적합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품질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종전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부적합보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요청, 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시정결과 제출, 국

토교통부가 인증업무처리기관에 시정확인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이 해당업체 골재 시료채취, 시정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실시,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공문 송수신 

등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기 절차 

중 국토교통부의 문서 발생 과정을 없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발생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다. 즉 부적합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직접 인증업체에 보완요청하고 업체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 보완결과를 제

출,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료채취한 후 보완 적합 여부를 품질시험 실시하여 확인,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도록 업무절차

를 개선하였다. 업체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적정 시정 여부도 종전과 동일하게 인증업무

처리기관에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관리측면의 해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속히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

이다. 이러한 변화를 도해하면 Figure 3과 같으며 여기서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는 국토교통부, 

KICT(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의미한다.

Figure 3. Follow-up procedures for test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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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실질적인 최상위 실무 규정인｢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6년간 어떻게 변

화하여 왔는지 살펴보았다. 2006.4.10. 최초 제정 이후 2021.12.23. 최근 개정까지 총16차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취지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업무개선이 5차례, 품질제고가 2차례였고 나머지 9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

경에 해당하였다. 이 중 품질제고 취지의 2차례 개정(4차 및 7차)은 4.3장에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

였기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차 및 16차 개정이 인증업

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업무개선 개정이었다. 6차 개정(2011.01.27.) 시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인

증이 유지되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6차 개정(2021.12.23.) 시 담당자의 겸직을 허용, 재심사 절차를 완화, 실태조사 

면제대상을 확대, 보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인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 측면을 살펴보면,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3년 주기로 건당 발생하던 인증수수료 전액 삭

감, 재심사 간소화에 따라 종전에 발생하던 인증수수료 전액 삭감,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폭 확대에 따라 인증 중 최다 비중을 차

지하는 도로공사용 인증의 약90%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사후관리수수료 절반으로 삭감하였다. 상기 과정에 수반되는 서류구

비, 시료생산 및 품질시험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 볼 때 6차 및 16차 개정은 인증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개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업의 수수료 부담 감소에 비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한데, 현 인

증업무처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가 수수료 수입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감소라는 부수적 영향에 대하여 2013.4.12. 세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승인 이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는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등이 해결방안으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특히 유효기간 폐지와 실

태조사 면제 확대를 통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규칙 제14조(인증업자 자체

품질관리) 등에 따른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국가 자원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반 규정 중 국토교통부령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보다 실무

적인 하위규정인 국토교통부 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등 타 규정의 개정 연혁과 내용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품질인증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이후 최근 개정까지 총16차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

정취지와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이 5차례, 품질제고가 2차례였고 나머지 9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에 해

당하였다. 이중 품질제고 취지의 2차례 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

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개선 개정 중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한 6차 개정과 실태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16차 개정이 인증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개정이었다. 유효기간 폐지, 실태

조사 면제 및 재심사 간소화 등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16차 개정을 통하여 조사면제 및 담당자 겸직허용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인증골재, 인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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